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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세율 개요050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

세 목 과세대상 세 율

취 득 세 부동산, 차량 등 취득
일반세율：2.8%, 3.5%, 4.0% 등
유상취득(주택)：1.0% ~ 3.0% 
중과세율：4.4%, 8.0%, 8.4% 등

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(국세)
부가가치세액의 21%
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
적용배분

지방소득세

종합소득, 퇴직소득 1천분의6 ~ 1천분의45

양도소득
1천분의6 ~ 1천분의45, 
1천분의10 ~ 1천분의70

법인소득 1천분의 10 ~ 1천분의 25

특별징수 법인·소득세액의 100분의 10

주 민 세

개인분 개인 1만원 이내

사업소분
사업소 연면적(330㎡ 초과)
개인, 법인

1㎡당 250원(폐수, 산업폐기물  
배출 사업소는 1㎡당 500원)

종업원분 급여액(1억5천만원 초과) 급여총액의 0.5%

자동차세

소유분

승용 자동차 년 1cc당 80~200원

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
2만5천원~
11만5천원

6천6백원~
15만7천5백원

주행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국세)
교통세액의 36%
(탄력세율 26%,’09.5.21)

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(1갑)당 1,007원

레 저 세 승마(승자)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%

지역자원
시설세

특정시설분 건축물, 선박 재산가액의 0.04~0.12%

특정자원분 지하수, 발전용수 등
채수량 1㎥당 20원, 
발전용수 10㎥당 2원

지방교육세
취득세 2%세액 x 20%, 등록면허세액 x 20%, 레저세액 x 40%, 
담배소비세액 x 43.99%, 주민세액(균등분) x 25%, 자동차세액 x 30%, 
재산세액(도시지역분제외) x 20%

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·납부기한

취득세
  ● 신고납부

  ● 취득일부터 60과 등기·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
(상속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)

  ● 보통징수   ●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

주민세
  ● 보통징수
  ● 신고납부

  ● 개인분：보통징수 (납기 8.16~8.31)
  ● 사업소분：신고납부 (신고납부기간 8.1~8.31)
  ● 종업원분：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자동차세
  ● 보통징수
  ● 신고납부

  ● 정기분：제1기분(6.16~6.30) / 제2기분(12.16~12.31)
  ● 수시분： 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

1월/7월 수시부과
  ● 연세액 일시납부(1, 3, 6, 9월) / 분할납부(3, 6, 9, 12월)

지방소득세
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  ● 특별징수

  ● 법인지방소득：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
  ● 개인지방소득 : 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(다음년도 5.1~5.31) 

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  ●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담배소비세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
  ● 다음달 20일까지
  ●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(지방세법 제62조) 발생 시 수시부과

레저세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
  ● 다음달 10일까지
  ●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
지역자원
시설세
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
  ●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(기존 지역개발세분 : ‘지하수’는 보통징수)
  ●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  ● 매년 7월(16~31), 9월(16~30) : 기존 공동시설세분

등록면허세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
  ● 등록분 : 등기·등록하기 전까지(등기·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)
  ● 면허분 :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
  ● 매년 1.16~31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)

재산세   ● 보통징수

  ● 정기분 
 - 7월(16~31)：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,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
 - 9월(16~30)：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,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

※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

  ● 수시분：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
지방소비세   ● 신고납부

  ●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·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
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

  ● 납입관리자가 시·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·도에 납입

지방교육세
  ● 신고납부
  ● 보통징수

  ● 취득세·담배소비세·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·저세 신고납부까지
  ● 주민세(균등분)·재산세·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




